
“협동조합이 사업을 통해
가치와 철학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협동조공작소의 가치



“협동조합이 사업을 통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한다.”

협동조합공작소의 가치



2012. 09.주식회사협동조합공작소설립

2013. 02. 성북구청과 협동조합컨설팅 업무협약체결

2013. 06.협동조합공작소를 협동조합으로 신규설립

2013. 06.영등포구청과 협동조합회계와 세무교육공동시작,현재까지

2014. 04.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상시상담기관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09.주식회사로부터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의 분할합병컨설팅

2015. 05.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05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8. 05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03 협동조합회계와 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 및 경영공시 검토용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05협동조합조직변경 및 합병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3. 03협동조합회계와세무분야 전문상시상담기관운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설립자문 등 다수의 협동조합설립컨설팅 및 교육진행

지 식 순 환 협 동 조 합 , 작 은 영 화 관 사 회 적 협 동 조 합 , 맑 은 손 공 동 체 협 동 조 합 ,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 숲이좋아산립치유협동조합 ,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

경제교육협동조합푸른살림 , 힐링협동조합느티나무 , 사회적협동조합노느매기 ,

서 울 디 지 털 인 쇄 협 동 조 합 , 소 셜 다 이 닝 협 동 조 합 ,, 다 사 리 협 동 조 합 ,

두꺼비산들학교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수 협동조합 회계와 세무자문

협동조합공작소



협동조합공작소 이사

회계법인새시대 이사(전)

세아회계법인이사(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감사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맑은손협동조합, 지식순환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담, 협동조합다사리

사회적협동조합내일로,사회적협동조합강서나눔돌봄센터,한국시험분석원협동조합, 

노원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목수협동조합신나는 공장, 힐링협동조합느티나무, 

경기수원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숲학교이야기숲사회적협동조합, 

숲이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두잉, 청년협동조합몽땅, 

협동조합롤링다이스,사회적협종조합 교육플랫폼, 동강마을교육협동조합  

소셜브릿지협동조합, 셔틀버스협동조합, 논살림사회적협동조합, 노원자치협동조합, 

서울시민정원사협동조합 등 다수의 (사회적)협동조합 회계와 세무자문

강사  이종제 공인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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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창업형태와 사업자등록



81. 창업조직(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등록된 자연인인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

법류적으로 인격인 부여된 
인격체(법인)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경영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형태 

불특정다수의 개인을 주고객으로 하고 
현금거래의 비중이 큰 자영업 

(소매,요식업,숙박업, 
소규모개인서비스업 등), 매출이 

소규모일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고, 사업자간의 
거래비중이 높은 업종, 대외적이고 

재무적인 신뢰도를 요구하는 업종이나 
사업에 적합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주식회사,협동조합 등)

내용

선택



92. 창업조직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사업자등록 
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므로 
기업설립이 용이, 

- 기업이윤 전부를 개인이 독점함

- 창업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되어 
소자본을 가진 창업자도 창업가능

-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 
소규모의 사업에 적합 

- 사업활동에 있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계획 변경 등이 용이 

- 개인기업은 인적조직체로서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가능

-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의무의 
면제 또는 간편장부로 대체가능함(소득
세신고의 간편성)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사업의 경우에 적합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조달이 
용이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기업이윤에 대하여 비교적 저율
(10%(9%)~ 20%(19%))의 법인세율이 적
용됨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사업자
보다 더 적립이 쉽다)

-주주 혹은 대표자가 개인이 소득을 증가시킬 
때 개인사업자 보다 절세의 방법이 크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103. 창업조직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 대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짐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됨

- 사업양도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해 높은 수준의 종합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이윤이 커지면 6% ~ 45%의 소득세율
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
고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부담이 증가함

- 설립절차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함

- 대표자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는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음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의 철저분리)

- 세무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반드시 회
계장부를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야 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점



114. 창업조직 (개인사업자 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개인

이익(소득)
100,000,000원 발생시

세금(세율 38.5%)
22,100,000원 세금으로 유출

활용가능자금(개인 돈)
77,890,000원

법인
사업자

이익(소득)
100,000,000원 발생시

세금(세율 11%)
11,000,000원 세금으로 유출

활용가능자금(법인 돈)
89,000,000원

주주
대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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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의 방향?

(개인의,공통의)필요를 
충족할려고, 

5. 창업조직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돈을 벌려고
주식회사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사업자등록



141. 사업자와 사업장

영리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 단위가 아닌 사업장단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사업자총괄납부제도 : 신고는 사업장별로, 납부는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신고와 납부를 사업자단위로 함. 

사업자

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업장단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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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의 분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단계세액공제법, 겸영사업자포함

전단계세액공제법 배제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님. 납세의무없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같이 
공급하는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연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배제업종이 아닌 사업을 개시하는 신규개인사업자

간이배제업종 : 광업, 제조업,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이상지역의 
과세유흥장소,전문직사업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다. 

면세업종 : 미가공 농,축,수,임산물거래,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도서,신문 등 언론매체, 문화,예술,체육분야, 기타 다양함. 

사업자의
분류



163. 사업자등록전지출

설립준비 설립

지출발생

사업자등록후사업자등록전

자금의 
사용처리

지출의 
적격증빙

수취

자금을 선지출하고 해당 지출은 
사업자등록후 회계처리에서 

반영됨
설립후 회계처리로 정산

대표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수취

대표 개인신용카드사용
적법한 세무처리

급여 등 지급 : 영수증수취

부가가치세법에선는 사업자등록전 지급한 매입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174. 사업자등록전 지출

사업자등록

해당 과세기간의 
지출분은 ?

6/30,12/31

적결지출증빙수취시
매입세액공제

(환급가능)

세금계산서
(대표 주민번호기재분)

대표 
개인신용카드사용분

7/25,1/25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전 지출분의 
부가세 환급은?

설립준비
부가세과세기간

종료일
20일이내

부가세신고기간
종료일



Ⅱ. 회계란 무엇인가? 



19재무제표와 결산보고서

영리법인
재무제표

협동조
합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잉여금처분안
(손실금처리안)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협동조합기본법> 제52조(결산
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
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
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회계는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발전과 함께 변화되어 왔다



201-1. 일반영리법인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목적의 차이

일반 영리법인

“돈＂을 벌기위해      
(최대이익 달성)

공통적 필요 : “돈＂의 사용과 관리 (회계의 필요성)

협동조합(사회적경
제조직)

“돈＂을 쓰기위해
(조합원과 지역

      공동체의 필요충족

“돈”

회계 : 일반 영리법인의 목적달성의 측정을 위해 발전



211-2. 영리기업을 왜 설립하는가? “돈” 벌려고

1억

100억

사업을 할 경우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궁금한가?



221-3. 영리법인의 목적달성의 측정(돈벌기)

돈 =

꼬리표 작업, 크기를 결정

? 돈 ? 돈+

돈에 꼬리표를 붙여 각각의 몫(크기)를 정하는 것이 복식부기이다

꼬리표는 사용(use)할 수 없다

돈을 조달과 사업결과 돈의 증감과 귀속을 나타내는 것이 재무상태표

알고 싶은 것 내 돈을 어떻게 얼마나 벌었을까? 손익계산서

전체 돈 중에서 내 돈은 얼마일까? 재무상태표

사업결과

이 돈을 이익금 또는 잉여금이라고 한다. 

돈을 벌었다. 누구돈인가? 

이익금 또는 잉여금을 사용(use)할 수 있는가? 



231-4. 영리법인의 목적달성의 측정(복식부기)

재무상태표(시점기준)

돈
자 산

남의돈
부채

꼬리표(몫)

내돈
자본

꼬리표
(몫)

자본금
출자금

이익금
잉여금

이익의 발생의 구체적인 내역을 
표시하는 것,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기간기준)

비용
내돈을 감소시킴

(꼬리표) 수익
내돈을 증가시킴

(꼬리표)차이
이익금(잉여금)

자본



242-1. 회계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날자 금액(천원) 내용

2020-07-02 30,000 개업자금을 통장 입금

2020-07-20 70,000 은행차입금입금

2020-07-21 ᇫ50,000 보증금을 지급

2020-07-22 ᇫ30,000 시설장치와 집기비품 구매

2020-07-23 ᇫ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2020-08-24 50,000 현금판매대금

2020-08-25 ᇫ10,000 급여지출

가계부_2020년

통닭집(술과 통닭판매)개업 사업시작

내 돈은 30백만원밖에  없음, 개업자금 1억원필요



252-2. 회계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날자 금액(천원) 내용

2020-07-02 30,000개업자금을 통장 입금

2020-07-20 70,000은행차입금입금

2020-07-21 ᇫ50,000보증금을 지급

2020-07-22 ᇫ30,000시설장치와 집기비품 구매

2020-07-23 ᇫ20,000재료(술과 생닭 구매)

2020-08-24 50,000현금판매대금

2020-08-25 ᇫ10,000급여지출

가계부_2020년

수익과 비용의 내용과 규모를 
모른다(이익산출불가)

단식부기 한계

내 돈이 얼마 증가했는지 모른다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사업시작

단식부기

현금(자산)의 증감만을 기록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내용을 
모른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263-1. 복식부기(영리법인 설립목적의 달성정도의 측정)

설립목적과
돈(자산)

영리법인
(내)돈벌기 자체가 설립목적, 조달, 증식, 귀속

내 돈을 벌기 위해사업을 한다. 내 돈의 증감을 기록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돈 =

회계에서는 = 자  산 = 경 제 적 자 원

알고싶은것

내 돈 남의 돈+

남의 돈

내 돈

= 부 채

= 순자산=자본 자산 - 부채

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그래서 남의 돈은 얼마이고, 내 돈은 얼마? 

그래서 돈에 내 돈(자본,순자산), 남의 돈(부채)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내돈과 
남의 돈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복식부기 원리)

복식부기는 돈(자산)에 내 돈, 남의 돈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작업
(= 크기를 결정하는 작업) 

정확하게는 내돈벌기가 목적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돈의 양과 내 돈과 남의 돈의 양 표시



273-2. 복식부기(내 돈이 어떻게 증감했는가?)

내 돈을 벌기 위해사업을 한다. 내 돈의 증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내 돈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수익과 비용으로 보여주는 것이 손익계산서

알고싶은것 내 돈(자본, 잉여금)을 어떻게 벌었는가?  

그래서 내 돈의 증감은 사업의 목적이므로 좀 더 세부적으로 꼬리표를 붙임

내 돈 = 순자산=자본 자산 - 부채

내 돈 증가 자산이 증가 부채가 감소또는

이를 “수익＂이라고 꼬리표를 붙임

내 돈 감소 자산이 감소 부채가 증가또는

이를 “비용” 이라고 꼬리표를 붙임

수익 돈의 증가중에서 내 돈을 증가시키는 부분

비용 돈의 감소중에서 내 돈을 감소시키는 부분

이익(손실) = 수익 - 비용 내 돈의 순증감액



283-3.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측정도구로서
의 회계

회계

정보이용자

“정보이용자가 실제상황에 정통하여  합리적 판단과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실체에 관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프로세스” 

조직의 설립목적(내돈벌기)의 측정

재무제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경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293-4.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돈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돈
=자산

=경제적자원

꼬리표는 사용(Use)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자산뿐이다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30

운영성과표(기간동안)

3-5.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돈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

3,000

당기순이익 100

비   용 2,900

수   익

자          산 3,000

부            채 2,000

자
본

출자금 300

법정적립금 200

임의적립금 300

전기이월미
처분잉여금

100

당기발생잉
여금

100

재무상태표(시점기준)

재무제표5요소

자 산

부 채 자 본

수 익 비 용

자산의 증감원인
과 귀속을 밝혀
주는 꼬리표



313-6.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수익 : 순자산을 증가

“순자산” 증가

비용 : 순자산을 감소

내 돈 버는 과정을 기록한 것

당기순이익 : 순자산의 증가분= 내 돈 증가

당기순손실 : 순자산의 감소분= 내 돈 감소

내 돈을 벌기위해 사업(영업)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총 돈은 얼마이며, 내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남의 돈 = 부채

모든 돈에서 남의 돈을
차감한 내 돈

 = 자본= 순자산

사업 결과로



324-1. 회계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날자 금액(천원) 내용

2020-07-02 30,000개업자금을 통장 입금

2020-07-20 70,000은행차입금입금

2020-07-21 ᇫ50,000보증금을 지급

2020-07-22 ᇫ30,000시설장치와 집기비품 구매

2020-07-23 ᇫ20,000재료(술과 생닭 구매)

2020-08-24 50,000현금판매대금

2020-08-25 ᇫ10,000급여지출

가계부_2020년

수익과 비용의 내용과 규모를 
모른다(이익산출불가)

단식부기 한계

내 돈이 얼마 증가했는지 모른다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사업시작

단식부기

현금(자산)의 증감만을 기록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내용을 
모른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334-2. 복식부기(돈에 내 돈 남의 돈 꼬리표를 붙임)

날자 금액 내용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07-02 30,000개업자금 통장 입금 예금(자산) 30,000자본금(내돈_ 30,000

07-20 70,000은행차입금입금 예금(자산) 70,000차입금(남의돈) 70,000

07-21 ᇫ50,000보증금을 지급 보증금(자산) 50,000예금(자산) 50,000

07-22 ᇫ30,000
시설장치와 집기
비품 구매

시설장치(자산) 30,000예금(자산) 30,000

07-23 ᇫ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잉여금(자본,내돈) 20,000예금(자산) 20,000

08-24 50,000현금판매대금 예금(자산) 50,000잉여금(자본,내돈) 50,000

08-25 ᇫ10,000급여지출 잉여금(자본,내돈) 10,000예금(자산) 10,000

단식부기_2020년 복식부기처리

자산의 증감에 내 돈,남의 돈의 꼬리표를 붙인다.



344-3. 복식부기(재무상태표)

왼쪽(차변)자산 오른쪽(대변)

예금 40,000차입금 70,000

보증금 50,000

시설장치 30,000부채합계 70,000

자본금 30,000

잉여금 20,000

자본합계 50,000

자산합계 120,000부채와자본합계 120,000

재무상태표(8월31일 밤12시)왼쪽(차변) 오른쪽(대변)

예금(자산) 30,000
자본금(내

돈)
30,000

예금(자산) 70,000
차입금(남
의돈)

70,000

보증금(자산) 50,000예금(자산) 50,000

시설장치(자
산)

30,000예금(자산) 30,000

자본(내돈) 20,000예금(자산) 20,000

예금(자산) 50,000자본(내돈) 50,000

자본(내돈) 10,000예금(자산) 10,000

자산의 증감에 내 돈,남의 돈의 꼬리표를 붙인다.

그래서 내 돈(자본, 잉여금)이 20,000,000원이 증가한 것을 알았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은?



354-4. 복식부기(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날자 금액 내용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07-23 ᇫ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재료비(비용) 20,000예금(자산) 20,000

(재무상태표의 
영향)

잉여금(자본)감소 20,000

08-24 50,000현금판매대금 예금(자산) 50,000매출(수익) 50,000

(재무상태표의 
영향)

잉여금(자본)증가 50,000

08-25 ᇫ10,000급여지출 급여(비용) 10,000예금(자산) 10,000

(재무상태표의 
영향)

잉여금(자본)감소 10,000

단식부기_2020년 복식부기처리

자산의 증감 중 내 돈증감(사업을 시작한 목적)을 구분하여

내 돈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 감소시키는 것을 비용으로 꼬리표를 붙임



364-5. 복식부기(수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재무상태표(잉여금부분만)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예금(자산) 50,000예금(자산) 20,000

예금(자산) 10,000

잉여금순증 20,000

합계 50,000합계 50,000

날자 금액 내용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07-23 ᇫ20,000
재료(술과 생닭 
구매)

재료비(비용) 20,000예금(자산) 20,000

(재무상태표) 잉여금(자본) 20,000

08-24 50,000현금판매대금 예금(자산) 50,000매출(수익) 50,000

(재무상태표) 잉여금(자본) 50,000

08-25 ᇫ10,000급여지출 급여(비용) 10,000예금(자산) 10,000

(재무상태표) 잉여금(자본) 10,000

손익계산서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비용(재료비) 20,000매출 50,000

급여 10,000

잉여금순증 20,000

합계 50,000합계 50,000



374-6. 복식부기(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비용(재료비) 20,000매출 50,000

비용(급여) 10,000

비용합계 30,000수익합계 50,000

잉여금순증 20,000

왼쪽(차변)자산 오른쪽(대변)

예금 40,000차입금 70,000

보증금 50,000

시설장치 30,000부채합계 70,000

자본금 30,000

잉여금 20,000

자본합계 50,000

자산합계 120,000부채와 자본합계 120,000

재무상태표(8월31일 밤12시)

왼쪽(차변) 오른쪽(대변)

예금(자산) 30,000
자본금(내

돈)
30,000

예금(자산) 70,000
차입금(남
의돈)

70,000

보증금(자산) 50,000예금(자산) 50,000

시설장치(자
산)

30,000예금(자산) 30,000

비용(재료비) 20,000예금(자산) 20,000

예금(자산) 50,000매출(수익) 50,000

비용(급여) 10,000예금(자산) 10,000



385. 영리법인에서 회계란?

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

수익 : 순자산을 증가

“순자산” 증가

비용 : 순자산을 감소

내 돈 버는 과정을 기록한 것

당기순이익 : 순자산의 증가분= 내 돈 증가

당기순손실 : 순자산의 감소분= 내 돈 감소

내 돈을 벌기위해 사업(영업)을 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손익계산서

총 돈은 얼마이며, 내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남의 돈 = 부채

모든 돈에서 남의 돈을
차감한 내 돈

 = 자본= 순자산

사업 결과로



396-1. 기업 왜 설립하는가? “돈” 벌려고

내 돈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30,000,000원으로 시작)

개시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100,000,000원

남의 돈 =
부채

내 돈=
 자본=
순자산

2개월 후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모든 돈
(총자산)

=125,000,000원

남의 돈 =
부채

내 돈=
자본=
순자산

더 궁금한 것은? 내돈이 20백만원이 어떻게 증가했지?

자본금 30,000,000원
잉여금 20,000,000원

차입금 70,000,000원

자본금 30,000,000원

차입금 등 75,000,000원



406-2. 기업 왜 설립하는가? “돈” 벌려고

손익계산서 (천원)

매출 50,000,000재료비 20,000,000

기타비용 10,000,000

당기순
이익

20,000,000

합계 50,000,000 합계 50,000,000

“내 돈” 3천만이 50백만원으로 어떻게 증가?



417-1. 손익계산서(주식회사)

손익계산서
수익 : 순자산을 증가“순자산” 증가

비용 : 순자산을 감소

“내 돈” 벌기

내 돈버는 과정를 
기록한 것 당기순이익 : 순자산의 증가분= 내 돈 증가분

당기순손실 : 순자산의 감소분= 내 돈 감소분

“내 돈”(순자산)을 증가시킬려면 수익을 늘리고
최고의 가격으로 팔고

최고의 가격에 최대의 수량으로

따라서 비용을 감소시켜야 함
그래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사람보다는 기계를
좋은 재료보다는 값싼 재료를

수익
(내 돈을 증가)

비용
(내 돈의 감소)

당기순이익
증가

비용은 내 돈을 감소시키는 요소



427-2. 그래서 주식회사는?

 

대
가

재화
용역

외부/소비자

대
가

재화
용역

수익/고가매출

비용/저가매입

주식회사

외부/공급자

주주
임원

고임금
고배당

증가한
수익,

부가가치

자
산

자
산

지역공동체
(외부/소비자)

지역공동체
(외부/공급자)

자산감소

자산감소



43존재목적의 차이 

투자자본의 보상이익극대화
(재무적성과중심)

설립목적  

사회적경제조직  항목 투자자소유기업  

구성원과 공동체의 필요충족
(재무적성과와 활동중심)

돈 (자본) 수      단

지배주주에 의한 지배와 운영운영원리 구성원 에 의한
의 민주적 운영원리 

현재 및 잠재적투자자,대여자
기타채권자정보이용자  

현재 및 잠재적구성원,대여자
기타채권자

투자의 결정(보유,매수,매도 등)
주요의사결정

의 내용  
구성원과 공동체의      
필요충족이라는 목표달성여부

목     적

측정대상과 목적이 상이함 - 다른 측정도구와 관점 

“내 돈“ 벌려고 사회적가치 실현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는? 



457-3.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수익
(내 돈을 증가)

비용
(내 돈의 감소)

당기순잉여
증가

손익계산서

수 익

매출(공급), 조합(운영비), 기부금, 
이자수익, 처분이익 등

수익활동의 결과로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한다. 
그 결과로 순자산(자본)이 증가한다.

비 용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지급이자, 
세금과공과, 보험료, 교통비등

비용활동의 결과로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한다. 
그 결과로 순자산(자본)이 감소한다.   

수익의 발생으로 증감되어 지는 것은 무엇인가?

비용의 발생으로 증감되어 지는 것은 무엇인가?



467-4. 손익계산서 예시
과        목

제 4 (당)기 제 3 (전)기
금          액 금          액

Ⅰ. 매 출 액 168,504,339 141,178,063
상      품     매     출 46,874,467 35,716,411
서    비    스   수   입 108,303,907 95,461,652
국  고  보  조  금 수 입 0 10,000,000
조  합  원  회  비 수 익 13,325,965 0

Ⅱ. 매 출 원 가 20,828,224 29,420,778
상   품   매  출  원  가 20,828,224 29,420,778
기  초  상  품  재 고 액 14,033,600 5,654,756
당  기  상  품  매 입 액 6,794,624 37,799,622
기  말  상  품  재 고 액 0 14,033,600

Ⅲ. 매 출 총 이 익 147,676,115 111,757,285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99,557,470 138,939,788

직      원     급     여 24,224,520 36,000,000
잡                    급 0 3,680,000
복    리    후   생   비 11,304,630 8,583,200
여    비    교   통   비 2,264,600 2,330,910
접         대         비 1,480,000 720,000

~ ~ ~

건    물    관   리   비 785,320 0
무  형 고 정 자 산 상 각 320,000 320,000
조  합 원 용 역 수 수 료 20,539,000 44,717,310

Ⅴ. 영 업 이 익 48,118,645 -27,182,503
Ⅵ. 영 업 외 수 익 1,824,722 28,424,756

이      자     수     익 18,304 26,500
조      합     회     비 638,807 20,363,370
공    모    보   조   금 700,000 700,000
잡         이         익 467,611 7,334,886

Ⅶ. 영 업 외 비 용 6,833 332,974
기         부         금 0 290,000
잡         손         실 6,833 42,974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49,936,534 909,279
Ⅸ. 법 인 세 등 1,130 96,280

법      인     세     등 1,130 96,280

Ⅹ. 당 기 순 이 익 49,935,404 812,999

이 
손익계산서에
서 USE할 수 
있는 무엇이 

있나요?

모든 것이 
꼬리표



477-5. 손익계산서(상호작용)

누군가의
 소득과 
수익을 

줄여야 할
 것인가?
높여야 할 

것인가?

수익
(내 돈을 증가)

비용
(내 돈의 감소)

당기순잉여
증가

손익계산서

누군가
(지역공동체)의

지출과 비용

누군가
(지역공동체)의 

소득과 수익

누군가의
 지출과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인가?
높여야 할 

것인가?



488-1.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사회적경제조직)

손익계산서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도 자본(돈)이 필요하다.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필요충족 그래서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자본(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당기순이익을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달성을 위한 자원의 소비활동(비용)과 자원의 조달활동(수익)을 
기록하는 것이다.  

수익을 늘려야만 하는 
요소가 아니고,
수익을 늘리면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원이 감소

비용은 줄여야만 
하는 요소가 

아니다.
비용을 늘리면 

조합원과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원이 

증가

수익

비용

적정잉여

손익계산서



498-2.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사회적경제조직)

수익

비용

적정잉여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공동체의 

소득(자원의
증가)

지역
공동체의 

지출(자원의 
감소)

지역 자원의 순환

지역공동체



509-1.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A와 B 중 경영을잘한 조직은?)

2017년 손익계산서(A)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노무비 15,000,000
급여 15,000,000

일반경비

지급수수료 12,000,000 14,000,000
기타원가 2,000,000

판관비 6,900,000
급여-임원 2,00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회의비 1,200,000
지급수수료 1,040,000
감가상각비 2,000,000

영업이익 3,100,000

영업외손익 (1,100,000)
기부금 1,1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000,000

2017년 손익계산서(B)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노무비 10,000,000

급여 10,000,000
일반경비

지급수수료 10,000,000 10,500,000
기타원가 500,000

판관비 6,900,000
급여-임원 2,00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회의비 1,200,000

지급수수료 1,040,000
감가상각비 2,000,000

영업이익 11,600,000
영업외손익 (500,000)
기부금 5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100,000



51

수탁책임  

9-2. 잘못된 재무정보가 주는 의사결정의 오류

임원

경영진

조합원

공동체

왜곡된 정보제공

왜곡된평가, 왜곡된 판단기준

의사결정의 
유용성 

자원배분의 왜곡/
협동조합정체성의 왜곡  



529-3.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A와 B 중 경영을잘한 조직은?)

2017년 운영성과표(A)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매출원가 29,000,000

조합원소득기여급여 15,000,000

취약계층고용지원금 12,000,000

식재료비등 2,000,000
판관비 3,36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지급수수료 500,000
회의비 2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고유목적사업활동전이익 6,640,000

조합활동비 3,540,000
급여-임원 2,000,000
지급수수료 540,000
회의비 1,000,000

사회공헌연대활동비 1,100,000

지역취약계층기부금 1,1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잉여 2,000,000

2017년 운영성과표(B)
계정과목 금액 금액

서비스매출 39,000,000
숲유치원교육비 25,000,000
숲체험학습비등 14,000,000

매출원가 20,500,000

조합원소득기여급여 10,000,000

취약계층고용지원금 10,000,000

식재료비등 500,000
판관비 3,360,000
대손상각비 500,000
지급임차료 160,000
지급수수료 500,000
회의비 200,000
감가상각비 2,000,000

고유목적사업활동전이익 15,140,000

조합활동비 3,540,000
급여-임원 2,000,000
지급수수료 540,000
회의비 1,000,000

사회공헌연대활동비 500,000

지역취약계층기부금 500,0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잉여 11,100,000



53

수탁책임  
의사결정의 

유용성 

9-4. 조합원,공동체,임원,경영진의 의사결정

임원

경영진

조합원

공동체

정확한 정보제공

???????

자원배분효율성/
협동조합정체성향상  



5410. 회계란

조직과 구성원이 소통하는 언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담는언어 

경영의 방향를 설정해 주는 나침판 



5511-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차   변 대   변

부채

자산 (남의 돈)

(총 돈)

자본(순자산)

(내 돈)

(자금의 운용) (자금의 조달)

일정시점  현재 조직체가 보유하고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 부채,자본(순자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일정기간의 활동에 따른 운영성과에 대한  
결과와 투자와 자본조달과 상환 활동의  
결과가 집합된 일정시점의 상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현금과 현금을 이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변화된 다른 자원
- 사업의 결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
- 있으면 좋은 것들

자 산(총 돈)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 빚(현금등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

부 채(남의 돈),타인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자본(순자산)(내 
돈),자기자본

기본구조 정의



5611-2.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 현금과 현금을 이용하여 사업에 필요한 변화된 다른 자원
- 사업의 결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원
- 있으면 좋은 것들

자  산
(총 돈)

•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        
는 자산을 의미함. 
•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됨

현금,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외상매출금,  대여금, 
선급금, 선급비용, 상품, 제품, 보증금, 집기비품 (컴퓨터, 책상, 의자 등), 
기계장치, 토지, 건물 등

유동자산

조달한 경제적자원(자금)의 존재형태 또는 운용상태

• 비유동자산은 현금화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자산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 
•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으로 구분됨

비유동
자산



5711-3.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고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 빚(현금등으로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

부  채
(남의 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차입금, 선수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사업경영을 위해 외부(타인)로부터 조달한 경제적자원(자금) 

•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할 의
무가 있는 부채

• 매입채무(외샹매입금), 미지급금, 예수금, 단기차입금 등

유동부채

• 비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상환할 의
무가 있는 부채

•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비유동
부채



5811-4.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자본=자산-부채)

자  본

자본금(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적립금, 잉여금 등)

사업경영을 소유주가 스스로 조달한 경제적자원(자금)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출자금총액으로 한다. 

주식회사회계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재무상태표 부분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은 조직의 주인(주주,사원 등)이 가지고 가장 
최종적인 재산적권리

협동조합은 조합원만의 권리만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분 



5911-5. 재무상태표가 주는 정보  
자산 부채와 자본

자산 부채

Ⅰ. 유동자산 11,915,000,000Ⅰ. 유동부채 495,000,000

(1) 당좌자산 9,715,000,000매입채무 35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3,000,000,000 예수금 90,000,000

단기금융상품 2,500,000,000 미지급비용 55,000,000

매출채권 5,000,000,000 Ⅱ. 비유동부채 3,000,000,000

대손충당금 (8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00

미수금 15,000,000 부채총계 3,495,000,000

(2) 재고자산 2,200,000,000

상품 2,500,000,000

평가손실충당금 (300,000,000)

Ⅱ. 비유동자산 9,130,000,000자본

(1) 투자자산 7,000,000,000Ⅰ. 자본금 50,000,000

장기금융상품 7,000,000,000 보통주자본금 50,000,000

(2) 유형자산 2,130,000,000Ⅲ. 이익잉여금 17,500,000,000

건물 2,5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7,5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 자본총계 17,550,000,000

차량운반구 15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00)

(3) 기타비유동자산 0

자산총계 21,045,000,000부채 및 자본총계 21,045,000,000

- 재무적건전성의 확인 : 유동비율, 부채비율
- 자산의 건전성 (실질파악이 어려울 수 있음)                                                                 
- 자원의 운용상태과 자원의 조달구조
- 상환능력과 지불능력(유동성)       
- 조직의 주인의 자본에 대한 정보



6011-6. 재무상태표 자본의 비교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자본금은 자본증식(내 돈벌기)을 위한 투자한 
주주의 돈

부채

자산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자본조달을 위하여 투자한 돈 
중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주주의 돈

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정도로 측정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 등으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자본증식을 위하여 재투자한 돈

자본은 모두 주주(주인)의 돈이다.



6111-7. 재무상태표 자본의 비교(협동조합) 

재무상태표

부채

자산 자
본

출자금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

조합원과 지역공통체를 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협동조합에서 잉여가 필요한 이유는?

협동조합  투자자소유기업  

잉여금에 대한 권한  
원칙상 불인정

(출자금환급이 원칙)
주식좌수에 비례하여 

잉여금  
거래의 불완전성에 기인

적정할수록 좋다
투자목적, 투자에 대한 보상

클수록 좋다 

잉여금 처분  
- 자본형성에 대하여 보상 
- 초과 잉여에 대한 조정
- 공동체귀속
- 지역과 미래세대귀속
- 사업지속을 위한 유보

- 배당
- 사업지속을 위한 유보 

항목

최대의 이익이 아니라 적정잉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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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성과표(기간동안)

12-1. 잉여금처분안(손실금처리안)

잉여금처분안
(다음연도 2월 혹은 3월)

3,000

당기순잉여 100

비   용 2,900

수   익

자          
산

3,000

부            채 2,000

자
본

출자금 300

법정적립금 200

임의적립금 300

전기이월미처분
잉여금

100

당기발생잉여금 100

미처분잉여금 200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100

당기발생잉여금 100
잉여금의 처분액 90

법정적립금의 적립 20
임의적립금의 적립 20
지분확정준비금 20
출자비례보상 10
이용고비례환급 20

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110

재무상태표(시점기준)



Ⅲ. 사업자의 세무의무



64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NO

영리목적 비영리법인
NO

YES

영리법인 

YES

구성원의 
이익분배

NO



652.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세무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소득
관련
세금

법인이 1 회계기간동안 벌어들인 법인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개인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기간(1년)의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사업자)
가 소득자의 소득에서 일정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
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개
인으로부터 용역을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발

생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의 생산,유통의 
산업활동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납부
하는 세금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세이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663. 법인의 세법상 의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

(개인:1년간)
과세사업

근로자에 대한
근로,퇴직,배당소득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동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동일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



674. 거래활동과 세금1

재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비  용

사

업

자

재화와용역

개인

사업자

현금, 신용카드등
가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세금계산서

개인

사업자

????

용역

원천세

신용카드등,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재화와용역

매출활동 매입활동

수  익



685. 거래활동과 세금2  

매출(공
급)

수  익

개인으로부터 용역구입

부가가치
세매출세액

- 부가가치
세매입세액

- 비 용

- 비 용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구입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는
법인세신고의 선행절차

개인과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판매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매출활동 매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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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 재화와 서비스 
구매 및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신고

기타지출증빙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및
증빙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내역, 품의서 등

6. 적격 지출증빙서류

그러나 협동조합은 회계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위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Ⅳ. 원천세 



711. 원천세의 거래분석

개인/사업자

개인

용역

대가

수익

비용

법인세

소득형성 금융

대가

이자소득

법인
잉여
금

주주 혹은
조합원

(개인/법인)

출자
혹은
투자 

대가

배당소득

원천세는 개인 혹은 사업자가 종업원 등 용역의 제공자에게 각종 대가(용역

제공자의 소득을 형성)를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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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구분 소득종류 세율 비  고

은행이자 등 일반적인 이자소득 14% -

비영업대금이익 25% 개인금융

배당소득 일반적인 배당소득 14% 법인에게 지급시 예외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소득 3% 사업자등록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기본세율 -

매월분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일용직근로소득 6% -

기타소득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 퇴직소득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지방소득세특별징수(주민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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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이하 
소득=수입-비용

과세
최저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받는 총액을 소득으로 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소액
부징수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
한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함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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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신청 사업자의 경우 

-상반기 원천징수세액 : 7월 10일까지 납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 

반기납부신청은 적용 받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에 신청해야 함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상반기 적용: 직전연도 12월1일~12월 31일
 하반기 적용: 6월1일~6월30일

3. 원천세 신고납부방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징수일(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원천소득지급명세서제출, 
(일용직근로소득은 분기별, 그외 소득은 그 다음년도 일정시점까지) 

1

2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및 납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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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모른다. 
국세청은 소득지급자별명세을 원한다 - 세금추징

그래서 원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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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간이지급명세서제출

시기

근로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반기별(2024년부터는 

매월)

퇴직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해당사항없음

연금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해당사항없음

일용근로소득 다음달 말일 해당사항없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음연도 2월말 해당사항없음

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 10일 다음달 말일

기타소득 다음연도 2월말 해당사항없음

지급명세서

소득자의 인적사

항, 소득지급금

액, 원천징수세

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 일정기

간 내 관할세무

서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

세 부과

4-2.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는 개인별 지급한 소득금액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정보이다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득금액의 1% 소득금액의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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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천세요약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구매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1. 원천징수의무의 
발생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2.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의무

근로자 20인 이하는 반기신고납부가능

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그 다음년도 3월 10
일, 2월 28일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일용직 근로소득은 분기종료일 다음달 말일
(4/4분기는 그 다음년도 2월 말일)



Ⅴ.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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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
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1. 부가가치세개요 

부가가치세
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제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지

사업장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행
하는 장소

사업자 : 영리목적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재화
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 따라서 각 사업장이 독립된 하나의 
부가세 과세단위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하는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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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개요 

사업자의
분류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단계세액공제법, 겸영사업자포함

전단계세액공제법 배제

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님. 납세의무없음.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과세기간

㈜ : 법인사업자도 전 반기 과세표준이 150백만원이하면 예정고지 및 반기신고납부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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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간구매

생산자 도,소매상 소비자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액

창출한
부가가치

임금
지대
이자
이윤

400

판매 400 40

400 40

600

1,000 100 1,100

납부(부담)부가세 40 60 100+ =

일반소비세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과세(정책적 목적의 면세제외)

간접세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납부한다.

전단계세액공제법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으로 산출한다

소비지국과세원칙 국경세조정으로 소비지국과세, 수출은 비과세,수입은 과세

40 60



824.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공급가액*10% 
-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공급가액
- 현금수령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매입세액

-매입과 관련된 세액은 그 매입이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킬때만 인정함.

매출세액  

(-)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20일 이내, 이사장 주민번호 수취 제외)
-접대비 및 업무무관지출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및 합계표미제출, 부실기재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각종 가산세 

=  차가감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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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있는 경우 매출 없는 경우 

항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

세 
합계 항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원재료매입 20,000 
2,00

0 
22,000 원재료매입 20,000 2,000 22,000 

생산요소투입 8,000 0 8,000 생산요소투입 8,000 0 8,000 

이윤 2,000 0 2,000 이윤 2,000 0 2,000 

매출 30,000 
3,00

0 
33,000 매출 0 0 0 

매출세액 3,000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0 부가세예수금

(-)  매입세액 2,000 부가세대급금 (-)  매입세액 2,000 부가세대급금

납부부가가치세액 1,000 납부부가가치세액 -2,000 (환급세액)

5. 부가가치세 계산예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소
비세

납부주체는 사업자 매입시 지급하는 매입부가세 부가세대급금

판매시 수령하는 매출부가세 부가세예수금

최종소비자부담하는 부가세  3000원

매입세액

매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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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재화  

용역 

면세대상 영세율 과세대상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과세방법

사업자에 한함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
는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

3. 재화의 수입 사업자여부 불문

사업자여부 불문

사업자여부 불문
세관장이 수입자로부터 징

수하여 납부



85

 

신고해야 이후에 불이익이 없음

특히 재고자산이나 설비자산이 있을 경우 꼭 신고해야 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신청해서 받아야 함

비용처리와 매입세액환급 중 선택해야 함

폐업시 부가세 신고 필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시 

수출, 사업설비투자시 조기환급대상

매월 또는 매2월간 간격으로 조기환급 신청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꼭 신고하고 환급 받아야 한다.

→ 무신고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가산세 납부해야 함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필수

7. 부가세 관련 주의사항  

-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는 다음의 거래는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간주공급(면세전용,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폐업시잔존재화

간주공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발급시기에 법인세법상 매출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Ⅵ.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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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와  법인세준비

부가가치세는 분기종료일 다음달 25일까지

1. 신고기한을 알아둔다

2. 적격증빙수취를 생활화한다

법인세는 회계연도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위한 기본지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신고의 기본서류

3.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착한 회계사 또는 세무사



88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소득

구   분 각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주식회사
일반협동조합

국내외
 모든 소득

의무있음 의무있음

사회적협동조합 수익사업소득만 의무없음 의무있음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필요

청산소득을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892. 법인세 신고 납부

✓ 협동조합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정기총회를 개최,
정기총회 7일 전까지 감사에게 결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

음

✓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결산과 세무조정 완료해
 재무제표와 법인세를 확정한 다음, 총회 준비에 들어가야 함

법인의 정관에 정하는 1회계 기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과세기간  

신고납부일 



903. 법인세 과세율

과표구간 법인세율 지방소득세율 세율합계

2억원 이하 10%(9%) 1%(0.9%) 11%(9.9%)

2억원 초과 20%(19%) 2%(1.9%) 22%(20.9%)

200억원 초과 22%(21%) 2.2%(2.1%)
24.2%(23.1

%)

( )안은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함



914. 법인세 계산법

회계상결산 세무조정 법인세법

수익 +,- (+)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익금총액

(-) (-)

비용 +,- (+)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총액

당기순이익 각사업연도소득

법인세법의 과세소득 규정:  순자산증가설
순자산 증가  → 익금
순자산 감소  → 손금 

복식장부에 의한 법인세신고



925. 법인세 조정 – 익금(益金) 

익금산입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사업수입금액
-자산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자산의 평가차익(일부 인정)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
중복과세방지, 조세정책상의 목적 

등으로 익금으로 보지 않음 

-출자납입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936. 법인세 조정 – 손금(損金)

손금산입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행위로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내용

일반회계상의 비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손금불산입

순자산을 감소시키지만 
과세소득을 감소시키지 않은 항목으로 보

지 않는 것  

-자산의 평가차손 
-과다경비

-업무 무관 비용
-접대비 일부
-기부금 일부

-법적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947-1. 손금불산입항목

실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에 대한 주의 요망

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는 항목으로 
세무당국의 보수적 접근

사업자의 세무조정에서 익금에 대한 조정보다 
손금에 대한 조정항목이 더 많음

순자산의 증가면 사업과 관련 없어도 인정되는 익금과 달리,
손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만 인정  



957-2. 손금불산입항목: 과다경비

-임직원이 아닌 자에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훈련비
-조합원을 위한 교육비의 경우, 현재 생협에서는 손금 교육비로 

인정

여비와 
교육훈련비

-임원상여한도초과금: 급여규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급여규정이 없으면 임원의 상여금 전체가 손금인정 안됨

-임원퇴직급여한도초과액: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퇴직급여규정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 없는 경우는 (퇴직전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 

초과금액

- 법인세법에서 정한  복리후생비만 손금인정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사용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기타유사비용 등

인건비  

복리후생비 



967-3. 손금불산입항목: 업무무관비용, 세금과공과 등

- 자산평가 차손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법상 원칙이나 
아래와 같은 예외의 경우를 둠

1)재고자산이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 판매가 어려운 경우
2)고정자산이 천재지변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자산평가차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

-업무무관자산 관련비용: 취득가액, 취득관련세금, 유지비용 등 

- 법인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법령에 의한 의무적인 것이 아닌 공과금
- 법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금, 과징금, 가산금, 범칙금 등 

업무무관비용  

세금과공과 

- 3만원 초과 지출의 경우 법적 정규지출증빙 또는 
  거래나 지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

법적 정규지출
증빙미수취 



978. 법인세 관련 가산세 

구분 내    용

무기장(무신고)
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납부

부정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40%와 부정무신고수입
금액의 0.14%중 큰 금액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해당 산출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부정과소신고금액의 40%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

건당 3만원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 공급받고 정규증빙서류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취금액의 2% 가산세 부과



Ⅶ. 종합소득세



1.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1부터 5. 31까지(성실신

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2015년 종합소

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납부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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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
를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2-1. 장부의 비치와 기장             

업 종 구 분 직전연도 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미만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
무가 부여됨.

간편장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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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부의 비치와 기장

복식장부
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 (부당무신고는 

0.14%)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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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소득)를 공제하여 계

산합니다.

(2)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①, ②중 적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10년이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소득금액의 계산 83



(1)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4.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84



5. 나에게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요약

(1)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 //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업 종 구 분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1/2)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
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타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3억원

3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이상

③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용 등

2천4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7천5백만원

7천5백만원 
이상

✓ 신규사업자의 1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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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장의 장점과 불이익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백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
세액공제

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

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

달하는 경우 결정세액에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0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입니다

무기장
가산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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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종합소득신

고 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성실신고확인제도

업 종 기준수입금액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업 
등

연매출 2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과 
보험업 등

연매출 10억원 이상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연매출 5억원 이상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고, 미제출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 가산세도 부과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할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직무를 정지하는 등 징계조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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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8.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액 누진공제액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6%

1천200만원 초과 ~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080,000 15%

4천600만원 초과 ~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5,220,000 24%

8천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
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4,900,000 35%

1.5억원 초과
3,760만원 + (1.5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19,400,000 38%

*과세표준이  총수입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비용)등과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난  

다음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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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타 관리업무



1. 지출증빙관리 



1101. 증빙서류 수취 및 비치 의무

재화

사업자

개인

사업자

통장송금

용역

원천세신고

신용카드등, 세금계산서

재화와용역

매입활동

계약서

통장송금 계약서

통장송금 계약서

부가세신고

공급자수요자



1112. 증빙서류 수취 및 비치 의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손금으로 인정하되 가산세 2%부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능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3만원초과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경비를 지급할 때 (접대비는 1만원)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수취해야 한다.

(법인세법제116조,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

증빙서류는 장부기장과 세무신고의 근거 5년 간 보관하도록 법적 의무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3만원초과거래

(접대비는 1만원)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
계약서작성, 통장거래 등의 대체증빙을 마련해야 한다. 

적격 증빙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비용의 경우 
가공비용으로 판단, 손금불산입.대표이사상여처리(소득세납부)



1123. 지출증빙의 입증책임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
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
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을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함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지출거래(비용)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함.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공제를 허용함.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결손금
이월공제

사례
2014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22년의 소득에서 차감할려고 한다. 
2014년의 증빙서류는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가? 2014년에 발생

한 결손금은 언제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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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

건당 3만원 초과 재화와 서비스 구매
및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매출전표
(월이용대금명세서도 가능)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기타지출증빙

건당 3만원 이하 거래 및
증빙수취가 불가능한 거래 

간이영수증
송금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내역, 품의서 등

4. 적격 지출증빙서류

그러나 협동조합은 회계의 투명성과 상호 신뢰를 위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1145. 적격증빙수취면제거래

공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건강금액이 30,000원미만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외에서 제공받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제158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경비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1156. 경비등 송금명세서제출대상거래

적격증빙수취의무면제거래 중 재화나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버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손금인정(시행규칙제78조)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제2조제2호본문에서 따른 통신판
매에 따라 공급방은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1167. 법정적격증빙서류로 보지 않는 것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
출전표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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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직원: 갑종근로소득신고
- 일용직: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 기타 및 사업소득: 기타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신고

인건비

- 과세거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증빙용)
- 면세거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증빙용)

- 국내서비스구매: 정규지출증빙,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 범위 내에서)

- 국외서비스구매: 영수증, 계약서,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주요 원자재 등 
매입

출장비

- 일반과세자임대인: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임대인: 은행송금증

지급임차료

- 내부규정 및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경조금지급신청서

-재화와서비스구매: 정규지출증빙(개인카드 불가)
- 현금지급경조사비: 관련증빙,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

복리후생비 중 
경조사비

접대비
(1만원 초과)

8. 사례별 증빙서류 



2. 현금영수증 



1191. 현금영수증제도

현금영수증
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함

현금
영수증제도

2005.1.1.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주민등록 
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장치가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제도

현금영수증
발행시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세액공제
- 연간한도 500만원,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1202.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2014.6.30.이전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단, 가맹점 가입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한함)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

- 사업서비스업, -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 운전학원
- 기타업종



3.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122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구 분 발급의무 비고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협동조합)

세금계산서
최종소비자대상 업종은

 영수증발급

간이과세자
(법인불가)

영수증 영수증

면세사업자 법인,개인 계산서
최종소비자대상 업종은

 영수증발급

발급기한: 발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전송기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제외, 영수증발급
세금계산서 

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최종소비자대상업종은 제외, 영수증발급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계산서를 말한다.

세금계산서발급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



123세금계산서

[별지 제11호 서식] (적색)

세  금  계  산  서(공급자 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공 

급 

자

등록번호

공
급
받
는
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성
명

상     호
(법인명)

성
명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업     태 종목 업     태 종목

작     성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년 월 일
공란
수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합계금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미수금
위 금액을 영수 함

0 

22226-28131일 '96.2.27 182mmx128mm 인쇄용지



124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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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여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  법인으로서 의무사용자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

전화 ARS(126-내선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사업자 준비사항
공인인증서

거래처 이메일

교부시기
재화와 용역 공급시기

월  합계로 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전송기한 발급일 다음날까지(이세로는 자동전송)

2.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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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구 분 위반내용 발급자 수취인

미발금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불
공제(주1)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이 지나서 해당 과세기간내

에 발급한 경우
1% 1%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

미전송 발급일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다음달11일까지 미전송

1%
(개인0.3%) 

-

지연전송 발급일 다음날이 지난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다음달11일까지 전송

0.5%
(개인0.1%) 

-

2/20 

재화공급 

3/10 

발급기한 

6/30 

과세기간
종료일

7/11 

전송기한
종료일

7/25 

부가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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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시기 

공급가액과세액 

공급하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실과 
일치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NO

YES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4. 세금계산서 필수적기재사항 

YES

NO재화용역
공급시기
와 일치

필수적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매출자 

매입자 

가산세 1% 

매입세액 불공제 



1285.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 인도하는 때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
급조건부,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

적 공급

회수기일도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조건부판매 및 기한부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폐업시잔존재화
폐업하는 때 또는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원칙

재
화

통상적인 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
급조건부, 공급단위를 나눌 수 없는 계속

적 공급

회수기일도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일정한 용역을 2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하고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경우

대가를 월수로 안분계산 – 대가는 신고기간종료일

위 이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용
역



4. 창업과 재무계획



창업: 새로운 도전과 변화

사고의 전환: 재무적 사고의 틀 필요 

1. 재무적사고의 틀 160



재무환경
▪ 합리적 재무관리를 통한 안정적 기업경영   

▪ 불황기를 대비한 재무관리

경영환경
▪ 수많은 계량적 요소와 비계량적 요소로 둘러싸인 의사결정의 숲

▪ 매번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이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필요로 함

계량적 요소의 자료화 경영의사결정

2. 경영환경과 재무환경 161



✓ 자금관리는 기업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니라

✓ 합리적이고 계량화된 자료에 의한 의사결정을 반복하라

✓ 계량적 요소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할 수 있다.  모든 자료를 기록관리하

라

✓ 쉬운 재무제표를 세우고 실적과 비교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피드백하라

✓ 안정적인 자금이 누적될 때까지 한치의 여유도 없이 안전자금의 규모와 확보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 

✓ 매출과 이익이 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현금 중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 현금중심적 사고는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를 중시하는 사고다

✓ 채권과 채무관리. 재고자산관리도 현금의 유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벼이 사고하

지 마라

✓ 비용과 원가의 장단기적 성격과 변동성, 변동의 동인(원인)을 사고해야 한다

3. 재무적사고의 틀이란? 162



1년 이내 67%

3년 이내 30~40%

▪ 일반적으로 초기 필요자금의 1/3만 가지고 창업

▪ 모든 기업의 생존여부는 현금(재무, 자금)의 여력에 달려있음

▪ 창업초기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시작

▪ 큰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하듯 기업도 창업초기 내진설계가 필요

1. 창업초기 안전자금의 산정 및 조달

창업초기 기업생존율 (자영업 포함,  KDI 자료)

1년 이내 67%, 3년 이내 30~40% 

⇨ 안전창업 미비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 
0%

100%

1년 3년

4. 재무적사고의 틀은 왜 중요한가? 163



1년 이내 67%

3년 이내 30~40%

▪ 얼마의 매출을 언제까지 올려야 하는가

▪ 얼마의 원가에 생산해야 이익이 날 수 있는가

▪ 경쟁기업과의 경쟁력이 가격이라면 생존할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 외주제작, 자체 생산설비 구매, 생산설비임대(리스)의 결정은?

▪ 판매가보다 낮은 대량주문에  응해야 하는가

▪ 매월 흑자인데 왜 자금이 부족한가

▪ 지금의 자금으로 현재의 매출구조와 비용구조가 유지된다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 현금의 유입은 매출과 이익, 채권과 채무, 재고자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기업은 자금의 조달과 운영으로 생존해나간다

“재무적 사고가 없으면 자금이 있어도 망할 수 있고
재무적 사고가 있으면 자금이 없어도 흥할 수 있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경영자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사고의 틀 

재무적 사고

5. 재무적사고의 틀은 왜 중요한가? 164



1.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과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기업 중 어디가 재무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2. 같은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유지한다 해도 채권과 채무의 회수기간, 재고자산의 회

전기간이 다를 경우 어느 기업이 안전한가?

3. 같은 규모의 매출과 수익을 유지, 고정비의 규모가 다를 경우 불황이 닥치면 어느 

기업이 안정적인가?

4. 9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60원에 대량주문을 받았다면, 이 주문을 수락할 것인가?

5. 외주제작을 통해 제조하고 있는데 생산설비를 저렴하게 매각 또는 임대제의가 들어

왔다.    어떻게 할 것인가?

6.   제품을 OEM납품할 것인가? 자가브랜드로 할 것인가? 

잠깐 테스트   ‘당신의 재무적 사고수준은?

6. 당신의 재무적사고 수준은? 165



재무계획 
구매, 제조, 판매 등 일련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자금과 회계의 계획

예산관리

재무계획과 관련된 재무 부분을 세분화하여

향후 경영활동마다 자금의 운영과 사용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활동

7. 재무계획과 예산관리 166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금수지표 작성

경영활동 

재무계획

판매계획

구매계획

제조계획

이익계획

자금계획

예산관리

판매예산

비용예산

비용예산

이익예산

자금의 조달과 운용

재무계획의 피드백

(계획과 실적의 비교를 

통한 

계획의 수정,변경)

8. 재무계획과 예산관리 167



자금의 조달규모, 방법에 대한 고민

판매예산

비용예산

예상손익계산서 작성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재고자산 분석

예상현금흐름표

예상대차대조표(선택)

피드백

예산차이분석(재무)

발생원인 분석

대책수립 및 기존수립예산 

변경

138

9. 재무계획과 예산관리 절차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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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통상/평균임금의 판단

수당명칭 지급기준 지급시기
판단

통상임금 평균임금

명절휴가비 월 기본급(본봉)의60% 연2회
X

(재직자에 한해 지급)
O

(일할계산 지급시)
O

특수근무수당 관련업무수행자 매월 O O

직책(관리자)
수당

직책보유자(기관장 등) 매월 O O

교통보조비 전 근로자에게 매월 O O

정액급식비 전 근로자에게 매월 O O

연장근로수당 법정기준 발생시 X O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매월 X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
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통상시급 산정 방법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209시간)

※ 월 209시간의 통상임금 근로시간 산정 방법
월 209시간 = (주40시간 소정근로 + 주8시간 주휴시간) * 4.345주(한 달의 주수)

※ 통상임금의 적용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등의 지급시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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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퇴직금/DB형 퇴직급여 산정

평균임금의 정의

1. 평균임금(제2조 제1항 제6호)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1일 단위 산출이 원칙, 사후적인 개념

<업무 TIP! 산정예시>

2. 평균임금은 퇴직금, DB형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감급액, 산재법상의 제 보험급여 산출의 기초가 됨.

-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3월간 총일 수

※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

※ 임금 산출 기준이 연단위인 상여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 등은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1년 분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 산입

- 퇴직금 산정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 년 + 개월/ 12개월 + 일/365일)



4

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퇴직금/DB형 퇴직급여 산정

평균임금의 정의

3. 산정방법

① 기산일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산재사고가 발생한 날, 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 등.

② 3개월간의 총일수 : 역일상의 총일수(예: 5월 16일 퇴사자의 경우 2월 16일~5월15일까지 기간)

③ 3개월 이전에 지급된 임금총액 :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유발생일   

       이전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것은 임금총액에 포함됨.

④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등의 평균임금 등에의 포함 여부. : 그 기간을 제하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음.

4. 산정의 특례

① 취업기간이 3개월 미만이 경우 : 해당 기간만으로 계산함.

② 총일수 및 임금총액에서 공제되는 경우

- 수습사용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산전산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의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업무외 부상,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업한 기간

③ 감봉기간, 직위해제기간, 대기발령기간, 개인적 범죄로 구속기소된 경우 등 개인적 사유에 의한   

       기간은 대상기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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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DC형 퇴직급여 산정

DC형 퇴직연금 납입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DC형 퇴직연금제도하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직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업,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아래 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함. 

2. DC형 퇴직연금제도하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직원의 월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방법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월별 퇴직연금 부담금(육아휴직기간 7월~12월 가정시) 
: [(1월~6월의 임금 총액) / 6개월] / 12개월 

• 출산휴가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개인질병 휴직 등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부담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함.  

• 출산휴가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등에 일부 임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정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출산휴가 등의 개시전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함. 

• 1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등 그 해 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는 정상적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면 됨. 

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 -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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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과 퇴직급여 – DC형 퇴직급여 산정

사례 검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사례 1

조건) 24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산정방법) (24년 1월부터 ~ 6월까지 임금 합계) / 6개월 = 연 부담금

연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24년 7월 1일부터 매월 월 부담금 납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사례 2

조건) 24년 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산정방법) (24년 1월부터 ~ 2월 10일까지 임금 합계) / 1.344개월* = 연 부담금

*1.344개월 = 1개월(1월) + 10일(2월의 근무일수) / 29일(2월의 총일수)

연 부담금 / 12개월 = 월 부담금

24년 2월 11일부터 29일까지의 부담금은 상기 월부담금을 일할계산하여 납부, 이후 매월 월 부담금 납부

(1) 1월~2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아 1/12를 부담금으로 납입한 경우 임금합계에서 명절휴가비 제외

(2) 하반기 명절휴가비 지급시점에(휴직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회 지급분 / 12개

월의 부담금을 별도 납입하는 것이 필요

(3)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바로 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전년도 명절휴가비 기준, 상하반기 각 1회 

별도 적립 필요(1회 지급분/12*2회(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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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의 일할계산

관련근거 및 사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

[2024년 2월 19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임금 계산방법]

1) 시급 계산 후 일할계산 
① (기본급 + 제수당(시간외수당 제외)) / 209시간 = 시급, (가족수당은 월일수 기준 일할계산**) 
② 시급 * 8시간 * (근무일수 + 주휴일수), 다만, 마지막주 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미발생   

(익월 발생)

2) 월 일수로 나누어 일급 구한 후 일할계산
① (기본급 + 제수당(가족수당 포함, 시간외수당 제외)) / 29일(2월의 근무일수) = 일급
② 일급 * 2월의 근무기간(19일) 

1) 원칙 : 취업규칙,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기 1, 2번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할계산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발령일 기준 월액 일할 계산으로 명시되어 있음.)

2) 상기 원칙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사 후 얼마 안되어 퇴사하는 직원 등이 2번으로 계산하여 하루 일급 등이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번으로 계산, 지급하여야 함. 

3)  **공무원의 경우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가족수당 일할계산(그 달의 총일수 기준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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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의 일할계산

참고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답변내용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19093009343972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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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비교표

구분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및 제8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4

대상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임신 여성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자녀가 있는 남녀 직원

기간 상동
1년 이내(3개월 이상 사용), 육아휴직 미사용시 해당 미사용시
간만큼 추가사용가능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없음.
재작성 필요(변경되는 근로시간, 감액되는 임금, 적용기간 등 
표시하여 재작성)

단축시간
일 2시간 이내(일 6시간 근무까지 단축
가능)

주15시간~35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시간 편성
(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가능)

임금감액 불가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 가능

임금감액방법 불가

1) 통상임금에 한해 감액 가능
-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비통상임금성 제수

당은 감액 불가
2) 예시
- 월 통상임금 / 40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후 월 통상임금

연장근로 불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해 주12시간 범위내
에서 시행 가능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단축으로 일 6시간 근무 중 불가피하게 
일 8시간 근무가 발생하더라도 연장근
로수당 미발생

단시간근로자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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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감액 방법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임금 지급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60, 회시일자 : 2018-05-16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
니다.
❑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
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
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
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임.
-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 소속 사업장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
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
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
감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명절급여도 근로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시
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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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사례

3. 휴직자에 대한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지급조건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

2) 재직중인 근로자의 의미 : 휴직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재직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현재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근 중에 있는 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음.(휴직 근로자 등 제외)

3) 공무원 사례 

- 출산휴가자에게는 지급 / 육아휴직 자에게는 미지급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게는 지급 / 기타 휴직자∙정직∙직위해제 중인 자에게는 미지급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출산전후휴가자, 육아휴직자, 기타 휴직자 제외(단, 대체인력, 유급병가

자 지급 가능)

5) 노동관계법 적용방법 : 휴가/휴직자에 대한 적용기준은 내부 운영규정,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

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

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

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법정(기준) 근로시간

구 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22:00-06:00)
휴일근로

갱내
근로

남 성 1주40, 1일 8시간
1주 12시간
당사자 합의

제한없음 합 의
제 한
없 음

여 성 〃 〃 본인동의 본인동의
일 부
허 용 

임신중인
여 성

〃 금 지
명시적청구
장관 인가

명시적청구
장관 인가

〃

산후 1년
이하인 자 

〃
1주 6, 1일2시간

1년 150시간
당사자 합의

본인동의
장관인가

본인동의
장관인가

〃

18세 미만
남 여

1주35, 1일7시간
1주 5, 1일1시간

당사자 합의
본인동의
장관인가

본인동의
장관인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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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연장근로의 개념

1.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0.9.28, 근기 68207－2990)

[회시]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

되지 아니함. (중략)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2.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근무시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2002.8.21, 근기68207-2776)

사례 1 – 연장근로 발생여부

월 화 수 금목 토 일 월

10시간10시간 10시간 10시간

사례 2 – 연장근로 발생여부

08:00~12:30(4h)

12:30~17:00(4h)

17:00~21:30(4h)

지각

정규근무

추가근무

사례 3 – 연장근로 발생여부

08:00~12:30(4h)

12:30~17:00(4h)

17:00~21:30(4h)

반차

정규근무

추가근무

13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14

변경 행정해석

<변경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주 최대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서 노동부는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이른바 52시간제 위반으로 보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
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대법원은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도 여전히 연장근로에는 해당한다고 하였는
바, 연장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도 지급되어야 한다.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근로시간 8 8 8 8 7 - - 39

연장근로시간 3 4 3 3 - - - 13

기존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초과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최근 대법원 판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 초과여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아님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사례 4 – 연장근로 발생여부

일요일=주휴일 가정, 토요일 근무시

월 화 수 금목 토 일

휴일/휴가 8시간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325, 회시일자 : 2004-05-10)

[회시] 개정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
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후 3년간은 1주의 연장근로중 최초의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분의 25(25%)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일요일=주휴일 가정, 일요일 근무시

월 화 수 금목 토 일

휴일/휴가 8시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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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보상

법정수당 계산방법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주휴일
(일요일)

09:00~18:00 휴일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휴일+연장 시급*시간*200%(100%+50%+50%)

22:00~24:00 휴일+연장+야간 시급*시간*250%(100%+50%+50%+50%)

휴무일
(토요일)

09:00~18:00 연장(주40시간 초과시)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or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무시 수당 : 8시간 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 가산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휴게시간의 개념 및 관련 사례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1) 사용자는 ①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

간 ②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반차 사용시의 휴게시간

(3) 연장근로시 저녁식사시간 부여 여부

2. 대기시간 중에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

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2000.10.25, 근기 68207－3298)

3.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해 주어도 무방하다. (1992.6.25, 근기 01254－

884)

[참고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1773, 회시일자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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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연장근로 관련 사례

1. 연장근로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2004.1.7, 근로기준과－161)

2.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2003.3.31, 근기 68207－402)

3.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2002.8.21, 근기 68207－2776)

4. 특정토요일에 8시간 근로하였으나 주중에 휴일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44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 

   발생여부(2000.9.28, 근기 68207－2990)

[회시]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중략) 특정주의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5. 지각한 근로자가 업무의 종료시각 후 추가근무시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2002.8.21, 근기68207-2776)

18



6.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 기타 휴게시간 관련 쟁점

연장근로 관련 사례

1.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2005.8.22, 근로기준과-4380)

2.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2000.10.12, 근기 68207－3155)(2003.3.13, 근기68207-286)

[회시] 귀 회사가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앞으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예：게시판공고, 근로자 개별통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3.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신청 및 회사의 승인이 없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2013가소5258885, 2014.01.07 )

[요지]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

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

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

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

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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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20

휴일 비교

구분 법정휴일 약정휴일

휴 일

▪ 주휴일(주 1일)

▪ 근로자의 날(5월 1일)

▪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

▪ 재단, 기관, 시설창립일

특 징

▪ 유급휴일

▪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

에 적용되나, 관공서 공휴일은 상시근로

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주휴일 및 관공서 공휴일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적용되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시간 무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추가 약정 휴일의 운영 여부는 시설 결정

사항임. 

(1)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지만, 휴일은 본래 근무할 의무가
없는 날인데 반하여, 휴가는 본래 근무해야 할 날이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특별히 근로자의 근로의무
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2) ** 관공서 공휴일의 단계적 법정휴일 적용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20.1.1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1.1.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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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구분

근로시간 상시근로자수

주15시간 이상 주15시간 미만 5인 이상 5인 미만

유급주휴일 Ο Χ Ο Ο

관공서공휴일 Ο Χ Ο Χ

근로자의 날 Ο Ο Ο Ο

연차유급휴가 Ο Χ Ο Χ

퇴직급여
Ο

(다만, 1년 이상 
근무시 적용)

Χ Ο Ο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Ο Ο Ο Χ

법정휴일 및 기타 근로조건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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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

구분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
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

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
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
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
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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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

구분 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

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국경일)〮제6호(부처님오신날)〮제7호(어린이날) 또는 제10호(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연휴) 또는 제9호(추석연휴)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

휴일로 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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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에의 임금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회 시】 ❑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

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

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

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100%)에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
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48, 회시일자 : 2004-04-29

[회 시]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

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

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

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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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에의 임금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관련]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257,  회시일자 : 2014-11-12

【회 시】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급휴일은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의미합니다.

- 이와 관련 유급휴일의 부여요건에 대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

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건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

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참조)

2.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

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

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

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쳐 휴무시 유급휴일
수당 100%가 추가 지급되어야 하나,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시에는 별도 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26

7. 휴일근로

관공서 공휴일에의 임금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따른 급여처리 방안>(‘22년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구분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 중복 시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 중복 시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중복시

월급제 

근로자

▪ 휴무 시 급여 변동 X

▪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 휴무 시 급여 변동 X

▪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 휴무 시 급여 변동 X

▪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일-주휴일)

인 근로자 → 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일-주휴일)인 근

로자 → 토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우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일-주휴일)

인 근로자 → 토요일이 근로자

의 날인 경우

시급제/일급

제 근로자

▪ 휴무 시 1일 분 급여지급 (×1) ▪ 휴무 시 급여 추가 지급 X ▪ 휴무 시 휴일수당 지급 (×1)

▪ 근무 시 1일 분 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2.5)

▪ 근무  시  1일  분  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1.5)

▪ 근무 시 1일 분 급여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2.5)

예)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일-주휴

일)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

급제 근로자 → 월요일이 관공

서 공휴일인 경우

예)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일-주휴일)이

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

자 → 화요일이 관공서 공휴일인 경

우

예)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일-주휴

일)이고 1일 8시간 근로하는 

시급제 근로자 → 화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 참고 : 휴일근로수당 산정 시, 1일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0.5배의 추가 가산을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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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1.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주어야 함. 

결근시 주휴수당 공제가능하며, 주휴일의 경우 사전대체 가능함. 

2. 1회는 원칙적으로 역법상의 하루를 의미하지만, 3교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주면 됨. 

3.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주휴일

휴일대체 사례 1 – 금/일 대체시

월 화 수 금목 토 일 월

32시간 휴무 8시간

휴일대체 사례 2 – 일/월 대체시

월 화 수 금목 토 일 월

휴무40시간 8시간

휴일대체 사례 3 – 관공서 공휴일 대체시

월 화 수 금목 토 일 월

공휴일근무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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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일근로

휴일 관련 사례

1.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부여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 및 유급휴가 청구권 발생일 이전에 

각각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및 월차유급휴가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005.3.3, 근로

기준과－1186) →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 경우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2.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004.6.25, 대법 2002두2857)

3. 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반드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1987.7.24, 

근기1455-23011)

4. 휴일과 휴가가 겹치는 경우(1989.3.8, 근기01254-3488), 연차휴가 및 생리휴가는 반드시 영업일 기준

으로 부여해야 하나, 그 밖의 휴가에 있어 휴가의 연장 여부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5. 지각, 조퇴, 외출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 연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부당함.(1984.10.20, 근기1451-2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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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관련 사례

[ 2021. 8. 4일자 행정해석 변경내용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

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

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변경 전 변경 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

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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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5월 1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휴일과 함께 법정 휴일에 해당함.    

2. 다만, 주휴일과는 달리 휴일대체제도를 적용할 수는 없음.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지급)

3. 보상휴가제도는 적용 가능함.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대체 -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회시일자 : 2007-07-13

【회 시】 ◯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

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상 공단이 노사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귀청의 ‘을설’ 의견과 같이 근로자

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

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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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보상

법정수당 계산방법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주휴일
(일요일)

09:00~18:00 휴일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휴일+연장 시급*시간*200%(100%+50%+50%)

22:00~24:00 휴일+연장+야간 시급*시간*250%(100%+50%+50%+50%)

휴무일
(토요일)

09:00~18:00 연장(주40시간 초과시) 시급*시간*150%(100%+50%)

18:00~22:00 연장 시급*시간*150%(100%+50%)

22:00~24:00 연장+야간 시급*시간*200%(100%+50%+50%)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or 1주 40시간 초과하는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무시 수당 : 50% 가산

◇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무시 수당 : 8시간 까지는 50% 가산, 8시간 초과시 10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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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보상

구분 시행방법 보상방법 예시 적용대상

휴일대체

①주휴일:취업규칙에 규정

& 24시간 전 휴일 특정하

여 통보

②관공서공휴일:근로자대

표와의 서면합의

휴일변경

1:1 대체

휴일 근무시 무조건 1일의 대체휴

일 부여(예: 일요일에 4시간 근무

를 했다 하더라도 휴일 1일 부여 

필요)

휴일

-주휴일

-관공서공휴일

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가산율(50%) 적용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2시간

*1.5)의 보상휴가 부여(시간단위 

부여 가능)

연장, 야간, 

휴일근로

보상휴가/휴일대체 비교

보상휴가제/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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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휴가를 가산,

✓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함. 

✓ 만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 전년도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휴가를 주면 됨. 

1년 이상 근속자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연차 발생개수 연차 발생개수

1년차 월만근시 1일, 총 11일 월만근연차

2년차 15 3년차 15

4년차 16 5년차 16

6년차 17 7년차 17

8년차 18 9년차 18

10년차 19 11년차 19

12년차 20 13년차 20

14년차 21 15년차 21

16년차 22 17년차 22

18년차 23 19년차 23

20년차 24 21년차 24

22년차 25 23년차 25

24년차 25 25년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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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근속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개근시 매월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

✓ 이를 사용한 경우 그 일수만큼 이듬해 최초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나,(예컨대, 근

로자가 입사 첫해에 연차휴가를 총 10일을 사용했다면 만 1년 근무시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5일에서 10일을 

뺀 5일이 되었음.) 

✓ 근로기준법의 개정(2018.5.29. 시행)으로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 삭제됨(근로기준법 제60조 제

3항 삭제)에 따라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부여받게 되는 월만근연차 총 11일이 별도로 주어지게 되고, 따라서 

만 1년 근무시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속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11일과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15일을 합하여 총 26일이 발생하게 됨. 

(2017.5.30일 입사자부터 적용)

월만근연차의 발생과 계산방법                                                            (단위 : 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1 1 1 1 1 1 1 1 1 1 1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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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기존 1 1 1 1 1 1 1 1 1 1 1
15

(11+4)

개정 1 1 1 1 1 1 1 1 1 1 1
26

(11+15)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 최초 1년 근무시 연차휴가일수 비교

✓ 1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의 총 개수는 ?

1)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11개의 월만근연차 발생

2)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가?

3) 1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 11개인가? 

- 26개인가(11개+15개)?

Q&A

2017.5.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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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 주자는 의미로서(최초 11일의 연차휴가 

사용시 15일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으로서) 이를 근거로 11일과 15일을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 중첩적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되고 이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를 25일로 한정한 근로기준법과 충돌되고 장기근속 근로자와 비교하여 1년 계약직을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연차제도의 취지상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

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년 계약직 근로자 대법원 판례 요약(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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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

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

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다음날인 366일째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

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

구할 수 있다.

-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

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

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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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변

경

1

주요내용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사례

• 2024. 1.1 입사, 2024. 12. 31까지 근무 후 퇴사시(마지막 근무일 24. 12. 31) 24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 미발생

• 휴가가 발생하는 25년 1월 1일에 퇴사자의 신분이기에 퇴사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음. 

• 25년 1월 1일까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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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주요내용

사례

변

경

2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
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
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 2024. 1.1 입사, 2024. 06. 30까지 근무 후 퇴사시(마지막 근무일 24. 06. 30) 발생하는 

월만근연차의 총 개수는 ?

(단위 : 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1퇴사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개근

1 1 1 1 1 퇴사로 인해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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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주요내용

사례

변

경

3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 하반기에 생일이 있어 24년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년도 연차휴가의 발생여부?

- 24년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정규직 직원의 정년퇴직일은 24년 12월 31일, 

- 25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24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휴가 25개(최대일수)가 발생      

하나, 24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하게 됨에 따라 24년 근로분에 대한 연차휴가 25일은 발생

하지 않음.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기관, 시설의 경우 연차휴가의 퇴직 정산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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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변경지침(21.12.16)

정년퇴직자 예시

2000년 1월 1일 7월 1일 입사 12월 31일

2001년 1월 1일, 15일 * 6개월 / 12개월 = 7.5개의 연차휴가 발생 12월 31일

6개월

2024년 1월 1일 : 만 60세 도래 연도 12월 31일 : 마지막 근무일

…
…

..

• 24년 마지막 해의 근무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발생 / 다만, 입사년도(6개월)+ 퇴사연도(1년)의 근무일수 합이 

1년 이상이기에 퇴직정산 필요

• 25일의 연차휴가 중 입사연도 근무분 7.5개를 제외하고 17.5개의 추가 정산은 필요함. 

25개

15개
15개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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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1년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일수는?

①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나, 

✓회사의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근율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

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함. 

   예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출근율 산정기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되지 못한 연중    

입사자에 대하여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주어야 한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원칙인 입사일별로 1년씩 주는 경우와 

비교해서 휴가일수가 불리해서는 안되므로 법정 방식에 의해 산출된 휴가일수에서 재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준 총 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당으

로 지급해야 함.(퇴직정산 필요)

출근율 산정방법(1) / 입사일 /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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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회계연도 단위 연차휴가 부여, 정산 방법 2023.7.1일 입사자 예시

퇴직정산 예시

구분 1.1 2.1 3.1 4.1 5.1 6.1 23.7.1 8.1 9.1 10.1 11.1 12.1 총합계

2023년 1 1 1 1 1 5

구분 1.1 2.1 3.1 4.1 5.1 6.1 24.7.1 8.1 9.1 10.1 11.1 12.1 총합계

2024년

1 1 1 1 1 1 6

7.5

Q : 202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10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A : 입사년도 근무일수 6개월 + 퇴사연도 근무일수 10개월 = 1년 4개월

1년 1일의 근무조건을 충족하였기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다만, 이미 부여한 7.5일(입사년도 근무분 비례연차)을 차감하여 총 7.5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추가정산하면 됨.

Q : 2023년 7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5월 31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

A : 입사년도 근무일수 6개월 + 퇴사연도 근무일수 5개월 = 11개월, 월만근연차 10일만 발생함.

7.5 (=15일 * 6개월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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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관련 Q&A

Q1 : 2023년 7월 15일 입사자의 월만근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는지?

A2 : 달력 기준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여부를 계산해야 하는 바, 

23년 7월 15일부터 ~ 23년 8월 14일까지 만근하고, 23년 8월 15일에 재직근로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23년 8월 15일에 1개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함. 

결론적으로 월의 중간 입사자라 하더라도 익월에 1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동일함.

Q2 : 비례연차 계산시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A2 : 소수점 이하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방식으로 버릴 수는 없음. 반올림 규정도 소수점 이하의 

정당하게 발생한 휴가를 임의로 버리는 것이기에 허용되기 어려움. 

반차나 시차단위에서 올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

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1575,  회시일자 : 1989-08-07)

【회 시】 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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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 관련 Q&A 2

Q3 : 회계연도 연차휴가가 보다 유리한 직원에 대해서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 일수만큼만 차감하         

여 지급할 수 있는지? 

A3 :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의 산정단위를 변경하여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근로자의 퇴사일자와 무관하게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 

       다만,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 입사일자 기준 연차휴가일수로 정산(가감)한다“

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산(감액)이 가능함.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회 시】 ◯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

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

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

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

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

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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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산정방법 / 출산휴가 기간 등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출근으로 간주는 날 기타

<법정 또는 약정휴일>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취업, 단협상 약정휴일

<근로제공 의무 정지되는 날>

① 사용자귀책사유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③ 육아휴직기간(2018.5.29이전개시)(출

근한 날에 비례부여)

④ 업무외 질병 휴직(개인병가)

①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② 산전후 휴가기간

③ 육아휴직기간(2018.5.29이후개시)

④ 예비군 민방위 훈련기간

⑤ 공민권행사 휴무일

⑥ 연월차 유급휴가

⑦ 생리휴가

① 대체된 휴일의 결근

   －결근처리

② 정직기간 - 결근처리

③ 지각, 조퇴외출

- 영향없음

④ 휴일근무불이행

 －영향 없음

4개월 ???1.1 12.31

(1) 출산휴가, 업무상재해 휴업기간, 신법에 의한 육아휴직 등 : 출근으로 간주, 100% 출근으로 15일 모두 발생

(2) 구법에 의한 육아휴직 :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발생, 15일 * 8개월(출근일) / 12개월 =10개 발생

(3) 신법에 의한 개인병가 :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발생, 15일 * 8개월(출근일) / 12개월 =10개 발생(21.8.4 행정해석)

(4) 구법에 의한 개인병가 : 결근으로 간주,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월만근연차만 발생(8개월 만근시 8개)



47

8.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

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주휴일 및 관공서공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8

8.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2

사례

Q : 편의점 야간 청년 아르바이트 : 일 8시간(22:00~익일06:00)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지급 관련

A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시 주 35시간 근무자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대상에 해당함.(주15시간 이상 근무는 연차유급휴가 부여대상)

①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다만, 일 평균근로시간이 7시간이기에 일 휴가부여시 7시간으로 

부여하면 됨.

②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 만근시 1일의 월만근연차가 발생하고 1일 7시간 기준으로 부여하면 됨.

주단위 근무시간 일평균근로시간 발생휴가일수 환산 휴가시간 비고

40 8 15 120

일평균근로시간
=주단위근로시간/5

20 4 15 60

24 4.8 15 7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 발생휴가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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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차유급휴가

단시간 근로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휴가 3

사례

Q : 24년 3월부터 하루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A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의해 발생하기에 23년에 정상적으로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했다면 24년에 발생

하는 연차휴가에는 영향 없음.

- 총 15일 * 8시간 = 120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 다만, 24년 3월부터 일 6시간 근무로 변경되기에 이후 사용되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해야 함.

- 예시) 하루 연차휴가 사용시 : 120시간 – 6시간 차감

- 다만,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년 근무실적에 의해 산정되기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함.

※ 15일 * 2개월(1월~2월) / 12개월 * 8시간 + 15일 * 10개월(3월~12월) / 12개월 * 6시간 = 95시간의 연차휴가 발생

- 25년도에 사용 가능한 휴가시간은 95시간이며,

- 통상근로(일8시간)로 복귀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휴가일수로 환산하면 95시간 / 8시간 = 약 12일의 휴가 발생 

•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상 풀타임 출근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

•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에 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전환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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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

급책임을 면해주는 제도임. 휴가의 적극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휴가사용 촉진제도

ⓐ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회계년도 기준시 7월1일～10일) 사

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

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계연도 기준시 10월 31일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휴가사용촉진조치 절차 : 회계연도 연차(15일 등)

촉진제도 절차 실시 기간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통지 및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촉구(휴가계획서 제출 촉구) 7월 1일~10일(1차 촉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휴가계획서 제출) 7월 11일~20일(근로자의 휴가계획서 제출)

(근로자가 미지정 시)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 7월 21일~10월 31일(2차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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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만근연차의 사용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 변경됨.(2020. 3. 31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2.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

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

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

구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

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휴가사용촉진조치 절차 : 11개의 월만근연차

촉진제도 절차 실시 기간 1.1 입사자 가정 

발생한 9개 휴가의 1차 촉진 3개월 전~10일 이내 10월 1일~10일

근로자의 휴가계획서 제출 촉구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0월 11일~20일

사용자의 2차 촉진 종료 1개월 전까지 10월 21일~11월 30일

추가 발생한 2개 휴가의 1차 촉진 1개월 전~5일 이내 12월 1일~5일

근로자의 휴가계획서 제출 촉구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2월 6일~15일

사용자의 2차 촉진 종료 10일 전까지 12월 16일~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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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한 사용촉진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② 연초나 여름휴가기간에 진행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근로기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사용촉진을 해야 수당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③ 정년퇴직자에게도 휴가사용촉진조치가 가능하다. 

휴가사용촉진 관련사례

【회 시】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

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

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351, 2010.03.22)

노무수령 거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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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례

1. 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

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음. (2011.11.21, 근로개선정책과-4641)

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

는 것은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

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004.6.25, 대법 2002두2857)

3.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

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

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9.2.5, 근기 68207-313)

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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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유형

구분 법정 휴가 약정 휴가

휴가

▪ 연차휴가

▪ 생리휴가(무급, 신청시 부여하되, 임금공제)

▪ 난임치료휴가(연 총3일, 1일만 유급)

▪ 배우자출산휴가(총 10일, 유급, 출산일로

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출산전산후휴가(90일 중 60일에 한해 유급,

다태아출산 120일중 75일 유급, 무급기간은

고용보험급여 지급)

▪ 업무상 재해 휴직(요양에 필요한 기간, 

산재보험급여 평균임금의 70% 지급)

▪ 육아휴직(1년, 무급, 단 고용보험급여 지급)

▪ 가족돌봄휴직(총 90일, 30일 이상 사용,   

무급)/가족돌봄휴가(총10일, 일일단위 사용, 

무급)

▪ 경조휴가

- 휴가기간중의 휴일의 포함여부는 시설

결정사항

- 유무급, 부여여부도 시설결정사항이나, 

통상 유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 병가

- 노동법상 개인병가의 경우 무급으로 부여

- 병가 또는 휴직의 경우 3개월 이상 부여하여

근로자가 치료후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

- 서울시 60일(연간) 유급병가제도 : 입원, 수술,

입원/수술과 관련된 통원치료에 한해 유급

▪ 자녀돌봄휴가 : 서울시 운영 제도, 총 2일,    

자녀가 2명인 경우, 한부모, 장애인 자녀의 경

우 3일, 유급

특 징 ▪ 유급이 기본이나 일부 무급휴직, 휴가 존재
▪ 휴가일수, 휴가부여조건, 임금지급 여부 

모두 노사 자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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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20.2.28)

구 분 기 존 변 경

적용제외자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삭제)

육아휴직(21.11.19)

구분 내 용

육아휴직의 

임신중 사용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
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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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9.10.1)

구분 기 존 변 경

단축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정부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80%(월 상한 150만원)

사용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2회 분할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가능(분할사용 횟수제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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